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개정 2023. 8.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 격 증 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 업 기 사 ( 9

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 업 기 사 ( 3

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

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2

년)

비고

1. 별표 8에서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

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을 

말한다. 

5.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

한다.


